
101 D.C

난달16일새롭게개정된저작권법이발효되고

이에 한찬반양론이거세게몰아치면서일명

‘펌’이라고 부르는 스크랩이일반화돼 있는 블

로그와미니홈피로눈과귀가쏠리고있다.

현재 스크랩은 싸이월드의 미니홈피와 네이버 및 야후

블로그등에서제공하고있는기본기능이고블로그전문서

비스인이 루스, 블로그인등에서는제공하고있지않다.

더욱이최근무료음악스트리밍서비스인벅스와음악

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에 유죄 판결과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블로그와 미니홈피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스크랩기능이이들업체들의뜨거운감자로떠올랐다.

스크랩기능은카페나다른사람의미니홈피에있는콘

텐츠나 음악, 사진들을 클릭 한 번으로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로 손쉽게 가져올 수 있게 만든 하나의 장치이

다. 즉PC통신이나인터넷이보급된이래꾸준하게이뤄

져 왔던 네티즌들의‘펌’문화를 1인 미디어 서비스 업체

들이아예하나의서비스로구현해놓은것이다.

지난한해동안포털업체들과블로그서비스업체들은

검색 서비스와 연계해 스크랩 기능을 경쟁적으로 도입,

많은블로거들이자신의블로그나미니홈피를손쉽게꾸

수있게하는전략을구사했다. 스스로콘텐츠를만들

어내는게쉽지않음에도불구하고1인미디어인블로그

가지난해최 의히트어가됐던데는검색과스크랩기능

을연계한업체들의전략이지 한역할을했음을부인할

수없다.

문제는블로그나미니홈피에서기본으로제공하는스

크랩기능이소리바다에내려진저작권침해방조혐의에

서자유로울수없다는것이다. 스크랩기능자체가저작

권침해방조소지가있어그동안불법정보를올릴수없

다고명시하는것으로그책임을회피했던블로그나미니

홈피사업자들도저작권침해방조혐의를벗어나기힘들

지않겠냐는지적이일각에서일고있기때문이다.

더욱이개정된저작권법의시행과더불어이에 한단

속이강화되면서저작권과관련된각종소송이줄을잇고

있으며, 이에 한충분한홍보가이뤄지지않아일부네

티즌들이범법자로몰리는상황까지발생하고있다. 어떤

사람은블로그업체에서제공하는스크랩기능으로다른

사람의블로그에있는사진을자신의블로그로옮겨놓았

다가 피소 당했는가 하면, 자신의 자작물이 무단으로 복

제됐다고저작권법위반으로소송을제기하는사람도있

고,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있는 각종 사진들을 무작위로

스크랩해 음란 사이트에 올려놓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블로그나미니홈피에스크랩기능이꼭있어야하는가’

라는의문이제기되고있다.

다른사이트와의링크를통해콘텐츠를공유하는외국

과는달리, 직접저작물을가져올수있는스크랩기능은

그동안 지적재산권에 한 인식이 부족한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돼 왔다. 또

한앞서이야기했듯이스크랩기능을콘텐츠의생성을보

다쉽게만들어블로그와미니홈피의활성화에지 한공

헌을 했고, 콘텐츠의 재생산을 통해 사용자들 간의 활용

한교류를가능하게했다.

하지만스크랩기능의활성화로인해발생하는역기능

도 만만찮은 것이 사실이다. 원저작자에 한 저작권 침

해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사진이나 게시물이 무단으로

수집돼작성자의의도와는전혀다른용도로사용됨으로

써위와같은많은부작용을낳기도한다. 더욱이스크랩

기능이 블로그를 자기표현의 공간으로 만들기보다는

‘펌’정보만잔뜩모아둔스크랩북으로전락시킬뿐아니

라비슷한문서를양산해불필요한자원의낭비를가져옴

으로써, 1인미디어의질적인하락을유도한다는지적도

있다. 사실장시간의산고끝에만들어진한편의시나그

림, 사진, 애니메이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출처도 없도

도용된다면누가고도의창작작업을통해자신의블로그

를가꾸겠는가.

저작권문제는앞으로도인터넷시장을, 특히1인미디

어시장을시끄럽게만들것이고, 이해당사자간의첨예

한 립을 가져올 것이며, 블로거나 서비스 업체들을

상으로한고소고발사건을유발할것이다. 

이러한 때 블로그나 미니홈피 서비스 업체들은‘지적

재산권을침해하는게시물을올려서는안된다’는내용을

공지했다는것에만족하지말고, ‘펌’을부추키는스크랩

기능이블로그나미니홈피에서꼭필요한것인지진지하

게고민해볼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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